
여관업법을 준수합시다

여관업 영업자 여러분

여관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여관업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가 설치된 시 또는 특별구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

무허가 영업은 여관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여관업법에 따른

명령·벌칙이 적용됩니다.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명령·벌칙

⚫ 보고 징구·출입검사(여관업법 제7조 제2항)

⚫ 영업정지 등 긴급명령(여관업법 제7조의2 제3항)

⚫ 무허가 영업에 대한 

６개월 이하의 구금형·100만 엔 이하의 벌금
(여관업법 제10조 제1호)

⚫ 보고 징구·출입검사의 위반에 대한 50만 엔 이하의 벌금
(여관업법 제11조 제2호)

⚫ 영업정지 등 긴급명령의 위반에 대한 50만 엔 이하의 벌금
(여관업법 제11조 제3호)

⚫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여관업법 제13조, ※각 해당 조의 벌금액 적용)

무허가·불법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여관업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이 위법 영업을 하여 명령·벌칙이 적용된 경우, 

도도부현 등에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정보를 제공하므로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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